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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수입요건확인 절차 안내

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

□ 배경 및 목적 

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

제정ㆍ시행 공포 시행 및 관세법 제 조에 따른 

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이하 세관장 고시 개정예정에 따라

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전 수입단계부터의 

안전 기준 준수여부 관리와 동시에 적법제품 신속 통관 지원을 

위해 변경 예정 된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 안내

□ 주요내용 

화학제품안전법과 종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에서 

관리중인 제품별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 안내

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내 전자민원 기능 활용 요건승인번호

발급 기능 등

□ 세부내용 

 기본사항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하는 

모든 품목은 수입 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을 활용 

요건승인번호 발급 의무화 미이행시 수입통관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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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요 변경사항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전자민원 기능을 

활용하여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제품별로 수입 요건승인번호

발급 후 수입통관 절차 진행

□ 참고사항 

 요건승인번호 발급신청 시 주요 절차 별첨 매뉴얼 참조

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필수

시스템 로그인 후 전자민원 수입 요건승인번호 신청 클릭

수량 및 단위 제조사 상호 제조사 소재지국가 수입국 정보

입력 후 발급 신청 후 환기원 담당자 확인 승인 후 요건번호 발급

 문의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주재형 전임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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